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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최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에 대한 고윤석의 논문을 검토하고, 고윤석의 주장과 이유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필자가 동의하는 고윤석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제시될 근거가 있다

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고윤석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 반대 외에 현행법의 개선 방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의 이행시기는 적어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임종기가 아니라 말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고윤석은 주장한다. 필자는 

고윤석이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제시했던 우려의 논리와 논거가 이행시기의 확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의 이행시기 확대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왜냐

하면 현재의 보수적인 이행시기 설정은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결정

권 존중이란 원칙이 우리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주

장한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권 존중’이란 미명하에 강요된 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말기 돌봄 서

비스가 확충되어야 하고, 자기결정권 행사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논의되고 추진

되어야 한다.

색인어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자기결정권 존중, 법제화, 강요된 선택,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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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최근 안규백 의원 외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률안’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제화 논의가 촉발되었다[1]. 위 법률

안과 관련하여 고윤석은 ‘우리 사회의 의사조력자

살 법제화’라는 논문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의료인

으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주목할 만한 우

려 사항을 지적하고 있고, 법제화를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 내고 있다. 

고윤석은 명확하게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에 반

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 또한 매우 설득력 있

고 타당하다. 필자 역시 현재 단계에서의 의사조

력자살 법제화에는 반대하며 그 이유 또한 고윤석

이 제시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고윤석의 입장과 

논거를 검토하면서, 필자는 왜 동의하는지, 나아

가 보완하여 제시될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지 밝힐 것이다.

그런데 고윤석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 반대 

외에도 현행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

력하고 있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의 이행시기

가 적어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부합하는 경

우에는 지금과 같은 임종기가 아니라, 말기로 확

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고윤석이 의

사조력자살에 대해 제시했던 우려의 논리와 논거

가 이행시기의 확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이행시기의 확대

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자기결정권 행사

의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함께 논

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필자는 고윤석

의 논문에 담긴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연

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포함하여 생애 말기 의료적 

처치의 유보나 중단 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논의가 

어떤 문제점을 가졌으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의사조력자살 그 자체의 윤

리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

다. 이미 자발적인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자

살은 윤리적 측면에서 이성적인 사람들 사이의 의

견 불일치를 보이는 문제임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어떤 윤리적 이론 검토가 이루어지

더라도 서로 다른 이견을 밝히는 입장을 불식시켜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논증은 아직 출현하

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법제

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제화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시각은 존 애라스(John Arras)에 의해 분명하게 제

시된 바 있다[2]. 그는 설사 의사조력자살이 윤리

적으로 정당화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과 같이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제화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즉 ‘자기결정권 행

사’라는 미명하에 발생하는 권리 행사의 오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의사조력자살의 오남용을 막을 준비가 되

어 있는가? 나아가, 과연 우리는 연명의료의 유보

나 중단의 이행시기를 말기로 확대할 때 발생하는 

오남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필자는 이 글

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이란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II.	� 의사조력자살에 반대하는 고윤석의 
입장과 논거 분석 및 보강

고윤석은 ‘우리 사회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3]’
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주요하

게 살펴보아야 할 쟁점을 “임종 방식과 시기를 선

택할 환자의 권리”,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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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안”, “의사조력자

살을 보조하는 의료 행위의 정당성 여부”, “의사

조력자살 수행에 대한 의료계의 대비”, “연명의료

결정법의 보완이 의사조력자살 논의보다 선결 과

제”, “좋은 죽음 논의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 등 

쟁점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논거를 제시한다. 순서대로 그 쟁점에 대

한 입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1)

1. 임종 방식과 시기를 선택할 환자의 권리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 논란에 대하여 고윤석

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자의임종 방식

에 대한 바람이 존중받으려면 대상 및 방식과 시

기 등에 대한 사회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런 측면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온전한 자기

결정권의 영역이 아니라 조력해야 하는 상대측과 

협의가 필요한 협의 결정권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2) 

필자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환자의 결정이 존

중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고윤석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울러, 

의사조력자살은 “조력해야 하는 상대측” 즉 의료

진과의 협의가 필요한 협의 결정권 영역에 있는 

문제라는 데에도 동의한다.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해당 요구를 수용

할 의료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설사 의사조력자

살이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법제화의 내용은 의

사조력자살에 동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의료

인까지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의 양심에 따른 처치는 환자의 자율

성만큼이나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행위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여 법제화되었더라

도 그 행위는 의사의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강제

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명의료윤리의 쟁점들은 윤리적 허용 가능성

에 대한 논의인 경우가 많다. 윤리적으로 허용한

다는 것은 해당 행위를 윤리적으로 강제한다는 것

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권장된다는 것도 아니다[4]. 
법제화는 언제나 강제적 시행을 함축하는 것이 아

니다. 해당 행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행

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규율하는 것이 윤리적 허

용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법제화의 내용이

기 때문이다. 

고윤석은 “의사의 도덕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환자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

란이 있다”라고 언급한다.3) 하지만 앞선 인용문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사조력자살이 “협의 결정

권 영역”에 있는 사안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

로 보아, 고윤석은 이 논란이 진정 해결하기 어려

운 논란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윤석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사실 단순하다. 필자는 이런 경우 의사는 자신의 

인테그러티를 해치면서까지 환자의 자율성을 존

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이 문제는 윤리적 허용 가능성에 대

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환자의 

1)	 필자는 본 학회에서 도입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대상 논문[3]을 미리 지정하고, 지정된 논문에서 제시된 쟁점을 바탕으로 연구자 간의 

학술적 담론이 전개되는 방식을 환영한다. 이것은 토론 문화가 덜 발달된 한국 학계에 새로운 토론 문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이 분야의 학술적 연구 및 담론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고윤석. 위의 논문. 315면.

3)	 고윤석. 위의 논문. 314면.



39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제4호(통권 제73호): 2022년 12월

요구가 의사의 양심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의사

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의사를 안내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다 일반적인 의미

의 ‘사회의 합의’이다. “조력해야 하는 상대측과 협

의”, 즉 자기결정권 행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

와의 협의에 앞서, 우리는 해당 행위를 윤리적으

로 허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고

윤석이 주장하는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의 이행

시기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

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2.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개정한 형태로 발의
된 ‘조력존엄사법’안

고윤석은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익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의

도가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

니”4)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조

력존엄사’법안을 연명의료결정법에 덧붙이는 것

은 타당하지 않으며 독립된 법안으로 발의되고 검

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5) 필자는 앞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법률안

의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고 별칭이 ‘조력존엄사법률안’이다. 하지만 

현행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

이나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안락

사 개념과 분리하여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법

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윤리적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적극적 안락사와 거의 유사하게 취급되

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이 법률안을 현행법

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

절하다고 본다. 일부개정법률안으로의 발의는 현

행법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발의자들이 잘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

다. 또한 의사조력자살을 ‘조력존엄사’라고 지칭하

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존엄사’라는 매우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별칭

을 사용하고 있다. 

고윤석은 덧붙여서 “사회가 합의하려면 환자의 

관점에서 본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조사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한 사회 인식

도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6) 필자는 이 

제안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의 이행시기 확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고윤석은 ‘존엄사’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사로부터 임종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복용하여 임종에 이

른다면 존엄이라는 가치를 내포한 ‘조력존엄사’란 

용어보다 ‘의사조력 자의임종’이라 하는 것이 듣는 

이에게 더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의사조

력자살보다 순화되어 들린다”고 주장한다.7)  

필자는 ‘존엄사’라는 용어는 당연히 비학술적 용

어임을 강조해 왔다[5]. 왜냐하면 자연사도 ‘존엄

4)	 고윤석. 위의 논문. 315면.

5)	 고윤석. 위의 논문. 315면.

6)	 고윤석. 위의 논문. 315면.

7)	 고윤석. 위의 논문.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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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의사조력자살도 ‘존엄사’로 지칭되어 혼란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 역시 

환자에 따라 다른 것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3. �의사조력자살을 보조하는 의료 행위의 정당
성 여부

고윤석은 “의사조력자살은 치유자로서의 의료

인의 역할과 상충이 되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다”고 말하며,8)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아울러 고윤석은 의사조력자살의 요청

에 대해 “의사마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고통 및 

조력 의료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9) “담당의사로서의 어려움

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환자가 온전히 자

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바람대로 의사조력자살

을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있다. 실제 온

전한 자율성의 실현은 여러 요인들과 충돌하게 된

다”고 담당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10)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윤석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단이 진

짜 자율적인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숙고가 전제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도 이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

중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자율성을 위장한 강

압적인 결정은 아니었는지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숙고를 우리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4. 의사조력자살 수행에 대한 의료계의 대비

고윤석은 “임종 돌봄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과 

지원 제도와 담당 의료인들의 진료 수준은 좋은 

임종 돌봄의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주장한다.11) 

아울러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한다.

“2016년 1월 8일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고 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호스피

스 돌봄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

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

간경화에 국한되어 있다. … 진료비에 대한 부담

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치료 중단의 중요한 요

인이다.”12)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윤석은 아직도 경제

적 부담이 치료 중단이란 위장된 자기결정권 행사

의 실질적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보여주

고 있다. 필자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의가 시

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조력자살이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을 우리는 마련하

고 있는가? 고윤석은 ‘의료계’라고 언급하고 있지

만 사실 대비책 마련은 의료계만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의료정책, 보험정책, 복지정책의 문제이기

도 하다.

5. �연명의료결정법의 보완이 의사조력자살 논
의보다 선결 과제

8)	 고윤석. 위의 논문. 316면.

9)	 고윤석. 위의 논문. 316면.

10)	 고윤석. 위의 논문. 317면.

11)	 고윤석. 위의 논문. 317면.

12)	 고윤석. 위의 논문. 317-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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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은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서는 여러 제한은 있으나 자신의 가치와 삶을 잘 

이해하는 제3자에게 결정권을 양도하여서도 작동

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한다.13) 그런데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제18조에서 미성년자의 결정을 

친권자가 대리결정하는 규정, 제17조에서 자율성 

존중이란 가치 아래,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

식 중 하나로 가족의 2인 이상의 의견 일치, 제18

조에서 최선의 이익에 따른 결정으로서 가족 전원

의 합의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윤석이 지적하듯이, 환자가 미리 제3자를 자신

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윤석은 소위 “대리인 지정제도”가 고려될 필

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고윤석은 “적법한 대

리인을 배우자와 직계 가족 등의 가족관계들로만 

한정한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 비록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원하는 의료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연고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가 그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14)며 의료대리인 지정제도의 도입과 무연고

자에 대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 방식을 도

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 역시 지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해보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6]. 아울러 현장에서 문

제가 되는 무연고자에 대한 입법 불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

는 여러 차례 현장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 최

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이 문제에 대한 권고를 준비 중이다.

6. 좋은 죽음 논의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

고윤석은 “이런 국가적 윤리 쟁점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 제2기와 3기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추진하였었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의 변경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의

사조력자살 등과 같은 생명윤리 사안은 보건복지

부만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범부처의 기구가 설치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15)

위 인용문에서의 핵심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

립이 가능한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7]. 
필자는 이 권고를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추진과 

관련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해 낸 주목할 만한 활동이

라고 평가한다.

Ⅲ.	현행법의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의 
이행시기 확대 제안과 관련하여

1. 이행시기 확대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현행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란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로 인해 

이 원칙은 현실에서 충실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의 유보와 중단을 이

행하는 시기를 임종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3)	 고윤석. 위의 논문. 318면.

14)	 고윤석. 위의 논문. 318-319면.

15)	 고윤석. 위의 논문.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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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 법이 정한 연명의료와 동일한 처지를 유보

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말기에 이

행되는 유보나 중단이 처벌의 대상이 될지 허용의 

대상이 될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유보는 말기부터 이미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유보’라는 행위의 성격에 부합한다. 

그런데 만약 자기결정권이 진정 존중되어야 하

는 것이라면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한 환자의 의사

는 그것이 말기이든 임종기든, 그것이 유보이든 

중단이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적으

로 존중하고 있기에 비록 이 법의 제1조 목적 조

항이나 제3조 기본 원칙에서 자기 ‘결정’을 강조하

고는 있지만,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연명의료결정법은, 해외 국가들이 

생애 말기에 시행하는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치료

의 유보나 중단과 관련된 정책과 비교하여, 대단

히 보수적인 법이다. 대부분 국가는 임종기가 아

니라 말기에도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치료의 유보

나 중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

리나라는 왜 이런 보수적인 법제를 가지게 된 것

일까?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은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였고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

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동의가 있었다. 둘째, 법원

은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안락사와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후자는 자

연사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기에 허

용가능하다는 입장을 판시했다[8]. 셋째, 국가생

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입법 권고 역시 

이러한 대법원 결정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입

법을 권고하였다[7]. 넷째,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 

돌봄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 시스

템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결정권의 

충분한 보장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입장이 바로 위와 같으

므로 고윤석이 제안하는 이행시기의 확대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중대한 입장 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는 고윤석의 논리와 논거는 곧바로 고윤석

이 제안하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의 이행시

기 확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의료계는 임종기와 말기를 구분하는 의학적 기

준이 엄밀하게 마련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 ‘진단’과 임종기 

‘판단’이란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종기

는 ‘진단’이 아니라 ‘판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왜 

굳이 진단도 어려운 임종기에만 존중하는지 의료

계가 의문을 품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공감을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

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

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의학적인 판

단에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의 유보나 

중단이 갖는 의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이행시기

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

이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확

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한 제도 개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연명의료결

정법이 기초했던 사회적 합의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행시기의 확대가 매우 예민한 문제인 이유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허용하게 했던 이전의 

사회적 합의, 즉 자연사는 허용하고 안락사는 반

대한다는 합의에 큰 변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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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 생명과 관련된 처지의 유보나 중단은 그것

이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경우 학술적으

로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별된다. 먼슨(Munson)에 

따르면 안락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9]. 환자

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이 구별되고, 행

위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 소극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학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논

의의 대상이 되는 안락사는 자발적인 적극적 안락

사,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 비자발적인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이다. 또한 누

가 이행하느냐에 따라 자기 이행과 타인 이행으로 

먼슨은 안락사를 구분하고 있다. 

위에서 유의미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윤

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

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안락사가 

범주적으로는 살인이란 행위로 분류되더라도, 그

리고 변형형으로서 의사조력자살이 범주적으로는 

자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윤리적으

로 허용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나아가 그 행위의 

법제화가 허용된다는 주장이 진지하게 논의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형태의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위와 같은 학술적인 구분에 따르면,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이 말기로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

로 한다. 고윤석이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가 ‘사회

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논

리이다. 

나아가 고윤석이 제안하는 이행시기의 확대

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만 말기까

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환자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결정에 따라 말기까

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별하여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자발적인 소극적 안

락사를 허용할 것인지 비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

까지도 허용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

이다. 고윤석은 자기결정권 존중에 부합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순수

한 대리결정은 제외하고, 즉 연명의료결정법 제

18조의 가족의 합의는 제외하고, 제17조의 가족

에 의한 환자의 의사 추정까지는 인정한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 의한 환자의 의

사 추정은 현재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렇게 매우 약화된 기준을 수용

했던 것은 이행시기가 임종기였기 때문이라 본다. 

낸시 크루잔(Nancy Cruzan) 판례에서 알 수 있듯

이, 가족은 이해상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해당 법원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명백하고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요구했었다[10]. 따라서 

이행시기의 확대를 논의할 때 환자의 의사 추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진행될 것인지도 반드시 검토되

어야 한다. 

2. �‘안락사’ 용어 사용의 문제와 유형적 접근의 
유용성

필자가 제시한 안락사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안락사’라는 용어 자

체만으로도 이미 도덕적으로 범주화된 판단, 즉 

‘안락사는 어떤 경우이든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

다’는 판단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

례를 들어 논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견해를 밝

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라는 명칭이 붙으

면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급식관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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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경우 학술적 분류로는 이것 역시 소극적 

안락사의 한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급식관 중단이 정당화된다는 견해를 밝

히면서도 일체의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아

야 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안

락사나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에 대한 논의에서 사

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판단과 개념적 혼동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사

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담론

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크다. 

이런 이유에서 ‘안락사’라는 학문적 명칭을 사용

하기보다 행위의 특징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유형

을 거론하며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런 입장 때문에 고윤석이 ‘자

의임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필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임종’이란 죽음에 임하는 

것인데 여기에 ‘자의’ 즉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덧

붙임으로써, 고윤석은 순화된다고 생각했지만, 필

자는 오히려 개념적 혼란만 가증시킨다고 본다. 

‘자발적인 적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고 해서 의사의 살인이란 행위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자의임종’이란 용어를 사용한

다고 해서 문제의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문제의 쟁점은 의

사의 살인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느

냐이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안락사가 논쟁의 대

상이 된다는 것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사의 살

인이 또는 환자의 치료거부를 통해 사망시점을 앞

당기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가가 논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논쟁이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치되는 하나의 윤리적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전문가처럼 이해하고 판단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학술적인 분류로는 이

런저런 유형의 안락사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이지

만, 그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형적 사례를 통해 그것

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3. �의료적 처치 성격별 유보나 중단의 상이성 
문제

유형적 접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필자는 소

극적 안락사 일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은 

문제의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접근하는 것

으로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치를 유보

하거나 중단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시민들은 매우 

상이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의료적 처치를 유보하거나 중단하

는 경우라도 그 처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매우 

상이한 성격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고윤석이 

제안하는 것처럼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의 이행

시기가 말기까지 확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상이한 

처치의 유보나 중단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는 과연 자기결정권 존중이

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유보나 중단인지 우리나라

의 의료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

자가 우선적으로 나누어본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의 유보 또는 중단: 

a. 응급상황인 경우: 

응급상황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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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유보를 이행하는 자가 보증인적 지위

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학계에서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작위

와 부작위의 구별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구별이 아

니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철학계에서는 죽게 내버

려 둠과 죽임 즉 살인 사이에 윤리적 차이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제임스 레이첼스(James Rachels)가 

논증한 바 있다[11]. 나아가 레이첼스가 이 논문에

서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적극적인 안락사에 반대

한다면 소극적인 안락사에도 반대해야 하고, 소극

적인 안락사에 찬성한다면 적극적인 안락사에도 

찬성해야 한다는 것, 즉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

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학계와 철학계의 일치된 견

해에도 불구하고, 두 학계가 주목했던 사례는 치

료의 유보나 중단이 거론되는 사례 중 매우 특수

한 사례였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처치

든 그것의 유보나 중단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앞당

기는 것과 항상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필자가 의료적 처치의 유보와 중단과 관련된 

여러 유형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반화가 지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적어도 응급상황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

소생술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하는 것

은 레이첼스의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구별의 

무의미성이, 그리고 법학계의 작위와 부작위 구

별의 무의미성이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응급상황에서의 유보가 이런 평가를 받는

다면, 응급상황에서 이미 전개된 인공호흡기를 중

단하는 것은 당연히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론적으로는 적어도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유보나 중단은 사망과 직

접적으로 연결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

야 한다. 이점에서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는 응급상황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6].

b. �예견된 상황에서의 인공호흡기나 심폐소
생술의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말기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응급상황은 제외하고, 해당 처치가 필

요한 상황의 도래를 기저 질환의 진행 추이를 통

해 예견할 수 있고, 환자가 그런 경우 자신의 자

발적인 의지를 통해 유보나 중단을 요구한 경우에 

그 결정을 존중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이 경우, 환

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사

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되길 원하는 사람들에

게는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자는 것

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 응급상황

인지 예견된 상황인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필자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일단 시행

한 후 응급상황이 해소된다면 다행인 것이고, 그

렇지 않다면 그 경우에는 환자가 원했던 것이 무

엇인지에 따라 중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혈액 투석의 유보 또는 중단: 

말기 환자가 혈액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겠

다고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i) 이미 혈액 투석을 받아 오던 환자와 ii) 혈액 투

석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 처한 환자에 대해 우리

는 같은 판단을 할 것인가? 이 유형은 비교적 짧

은 시기에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치에 대

한 유보 또는 중단의 문제이다. 필자는 우리가 접

하는 의료적 처치의 자발적인 유보나 중단과 관련



397

최경석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선행해야 하는 것들

된 논란 중 이행시기를 말기로 확대할 때 매우 격

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는 바로 이 ‘2)’ 

유형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3) 항암치료의 유보나 중단: 

어떤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와 필수적인 치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우

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무의미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현재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와 같이 

이런 처치의 유보나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

중에도 부합하지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일정 정도 항암치료가 도움이 될 수

는 있으나 치료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우

리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해당 의료적 처치의 유보나 중단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필수적인 치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진정

성을 갖고 거부한다면 그 결정을 거슬러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수

용된다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매우 사소한 의료적 

처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항생제 유보나 중단과 같이 통상적인 의료적 
처치의 유보나 중단: 

환자에게 미치는 부담에 비해 치료 효과가 크다

고 보는 통상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하는 경우, 우리

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문의 치료거부권이 규

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논

의가 많지 않고 쉽지도 않다. 환자가 이런 통상적

인 의료적 처치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이유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히 사망을 앞당기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이라고 결

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지에 대

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급식관의 유보나 중단: 

급식관의 유보나 중단은 당장 생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사

람들에 따라서는 급식관 삽관에 대한 거부감이 강

하기도 하다. 따라서 상이한 윤리적 관점이나 직

관에 따라 급식관 유보나 중단에 대해서는 서로 

크게 대립하는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제19조 제2항에서 수분과 영

양 공급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조항과 관련된 처벌 규정은 없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말기로 이행하는 경우, 

급식관의 유보나 중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논

의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급식관 삽관 역시 의료적 처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

제는 매우 명확하다. 연명의료의 이행시기를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란 원칙에 입각하여 말기로 확대

하자는 제안은 이 제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의료적 처치에 

대한 유보나 중단을 검토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유보와 중단의 차이에 대

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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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사들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유보와 중단은 병렬적으로 거론되면서 그 정

당화 근거가 동일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필

자는 유보와 중단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동

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다[5]. 왜냐하면 중단은 이미 어떤 처치를 전개한 

상황에서 해당 처치를 제거했을 때의 환자 상태를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하려 할 때, 환

자 상태에 대한 예측이 중단의 경우 더 어렵다면 

의사는 유보보다 중단에 더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 유보에 의한 환자 

상황의 악화는 기저 질환에 원인이 있다고 여겨

질 수 있지만, 중단에 의한 환자 상황의 악화는 가

시적으로는 중단이란 의사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

다고 여겨져 의사는 심리적 부담을 더 강하게 느

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을 대상

으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말기에 이행되는 유보나 중단의 문

제를 의료적 처치의 성격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

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 아마도 의료계에서는 

현행법의 연명의료에 국한해서만 유보나 중단의 

이행시기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반박할지 모

른다. 다시 말해, 필자가 언급한 항생제 거부나 급

식관 거부의 유형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자기결정권 존중이란 원칙에 호

소하면서 왜 특별히 위 유형의 의료적 처치만 배

제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자

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이라면 의료적 처치

의 유형에 따른 구분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

이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임종기에

서 말기로 이행시기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

가 아니며, 의료적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

다. 따라서 우리가 이행시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필자가 거론한 유형별 의료적 처치의 유보나 

중단에 대해 의료계와 생명의료윤리 전문가, 그리

고 시민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는지 경험적인 조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

Ⅳ.	이행시기의 확대 이전에 우리가 점
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

1.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험적 연구와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의 필요성

이행시기의 확대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상

태 시민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

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어

떤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

당 사안에 대한 오해나 개념적 혼동이 있다면 이

를 수정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흔히 공론화나 시민

참여 회의 등의 과정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전문적 지식도 일부 

필요하지만, 상이한 윤리적 태도가 일정 정도 신

념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경우, 여러 집단 간의 양

방향 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퍼블릭 인게이지먼트(public engagement)’를 강조

하게 된다.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의 문제도 마

찬가지이다.

따라서 시민적 합의가 어떻게 형성될지 조사도 

하지 않고 의료계가 먼저 이행시기의 확대를 주

장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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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의료비용의 문제, 의료진의 부담 등과 같은 문

제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언급을 의사가 먼저 제기한 것이 

우려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 이행시기 확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 보자며, 환자들이나 

시민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

던 문제라고 본다. 문제 제기의 주체가 부적절했

다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사

회적 쟁점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우리는 왜곡 없

이 오해 없이 이 문제에 대해 서로의 상이한 시각

과 견해를 토로하고, 공통된 의견이 무엇인지 확

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퍼블릭 인게이지먼트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 자료가 반드

시 개발되어야 한다.16) 과연 우리는 질병 유형별

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잘 알

고 있는가? 이것을 모른다면 과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라는 자기결정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어

떻게 충족시킨다는 것인가? 질환별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정

보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

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결정권이

란 명분으로 그 행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현재 해당 질병 유형별로 어떤 의료기

관에서 사망하며, 기관별로 어떤 처치를 받으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있는가? 이 문

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변할 수 없거나 어디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 줄 수 없다면 이 

또한 우리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

사조력자살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연명의료 유

보나 중단의 이행시기 확대조차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정부는 연구과제를 

통해 위 사안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고,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기결정권 존중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
해와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우리 사회는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것이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

이다.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의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선호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최선의 이익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환자의 숙고

된 판단이라면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다. 자기결정권 존중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하

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으려면, 우선 우리는 이 원

칙의 함축 또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자기결정권 존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 행사의 오남용을 방지할 준비도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이행시기가 확

대될 경우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도입되어야 할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행시기가 확대된다면, 예를 들어, 현행법의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정

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은 자기결정권 행사를 존중하다고는 하지만 최선

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만 존중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

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시기가 건강할 

때 작성하는 것이지만 크게 오남용의 여지가 없다

16)	 필자는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에 대한 논의에서 동아대 의대 김정아 교수로부터 이런 설명자료의 부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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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불명료해도 크게 문제 될 것

은 없었다. 어떤 처치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것인

지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왜냐하면 대체

로는 법률에서 언급되는 정도의 처치면, 어떤 처

치든 임종기에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은 아

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말기로 의료적 처치의 유보나 중단이 확

대된다는 것은 어떤 처치를 어떤 상황에서 유보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필

요가 있고, 그 결정은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말기에 이행한다는 것은 의

료적 처치의 유보나 중단이 어떤 형태로든 죽음

을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행시기가 확대되면,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처럼 아주 오래전 건강할 때 작성한 것은 자

신의 의학적 상태가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

을 때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성격의 의료적 처치를 유보하거나 중단하

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보다는 세밀하게 살펴보며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정

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

야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고려하고 어떤 의료적 처치가 

자신에게 무의미한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이런 점에서 이행시기가 확대된다면 사전연

명의료의향서보다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훨씬 

더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요양

병원에서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비율도 지금보

다는 더 증대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증대를 위

한 방안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와 함께 작성한

다. 따라서 이행시기의 확대는 그만큼 의료진에

게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비용을 누가 어떤 재원

으로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또한 대리결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

의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미국의 POLST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작성을 인정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행시기의 확대는 당장 

현재와 같은 가족 중심의 대리결정이 그대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것

인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

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말기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가족이 내린다는 것

은 이해상충을 지닌 가족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말기 즉 일정 기간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시기에 가족은 의료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환자의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

거나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는 대치되는 결정을 내

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환자를 위한 최

선의 이익이란 표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 수용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환자에게 최선

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는 매우 상이한 

판단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비

자발적인 처치의 유보나 중단의 문제는 더욱더 점

검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 

결국 이행시기가 확대된다면 의료진은 많은 시

간과 인력을 환자나 환자 가족 또는 환자 대리인

과 상담하는 데 할애해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 의

료계는 이런 변화를 수용할 만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일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나 병원윤리위

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임상윤리상담팀이 제

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

실을 감안하면 윤리상담과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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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구축 정비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질

적 향상을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3. �자기결정권 행사의 오남용 방지와 돌봄 서
비스 강화 필요성

재정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니 제도부터 도입하

고 재정을 확충해 나가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재정이 확충되는 시간이 길어

지는 동안 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연

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이전 이미 국가생명윤

리위원회의 입법 권고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확충은 강조된 바 있다[7]. 하지만 아직도 호

스피스는 암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는 암으

로 죽는 것이 다른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사회

적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질병별

로 호스피스 지원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 보장의 내용과 보험 급여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일단 급한 대로 제도부터 도입하자

는 것 역시 가능한 주장이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우리는 누가 피해를 보고 있

는지 누가를 불공평하게 대우하는지 알아야 한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미

명하에 강요된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필자가 가

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이다. 필자가 강조

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 인해 발

생하는 오남용을 막을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결정권 존

중’이란 미명하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자

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는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요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점검해야 한다. 자기결정권 행사의 오남

용을 막을 방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어떤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탁상공론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거부권이 존중되는 미국에서 진정한 의미

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열악한 의료보험 제

도 때문이다. 메디케이드(Medicaid)나 메디케어

(Medicare)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치료

거부권의 행사란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암환자가 항생제를 거부하며 사망한다는 이야기

는 이러한 미국의 의료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

일 것이다.

Ⅴ. 맺음말

필자는 고윤석이 제기한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

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왜 고윤석의 주장이 적

절한지 이유를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

의 논거 또한 추가하였다. 그러나 고윤석이 제안

하는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의 이행시기 확대에 대

해서도 고윤석이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제시했던 

주장과 논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필자는 이행시기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어

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자율

성 존중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도 무엇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지 강조하

였다.

결국 자기결정권 존중이란 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고윤석과 필자

가 동의하는 바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존

중이란 원칙이 우리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

기결정권 존중’이란 미명하에 강요한 선택이 발생

하지 않도록, 즉 자기결정권 행사의 오남용이 발

생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어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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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추어져야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의 확충이란 과제는 아직

도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돌

봄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

고, 이 서비스의 확충과 재정 마련이 병행되지 않

은 채 거론되는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의 이행시기 

확대나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 논의는 우려할 점

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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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article I review Koh YS’s recent article concerning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provide additional support for the arguments he advances. Koh argues against the 
legalization of physican-assisted suicide and for an extension of the period in which the withhold-
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arried out following a patient’s request. I claim 
that the very arguments Koh presents against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may be 
arguments against the extension. In particular, the extension presupposes a new social consensus 
just as the current performance period for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that existed at the time that legislation was passed. Additionally, 
I argue that certain safeguards must be established or implemented to respect the right to self-de-
termination in our society. For example, the monitoring and service of end-of-life care must be 
enhanced in order to prevent any coercion or abuse in individual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
ment.

Keywords 
physician-assisted suicide, withdrawal or withhold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legalization, coerced decision, service of end-of-life care

What Is Needed Prior to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Reflections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 Kyungsuk1

1	 School of Law/Bioethics Policy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